
·일  시 : 2024. 12. 26.(목) 10:00

·장  소 : 보정동 행정복지센터

   

  보정동 통장협의회
12월 임시회의 자료

보  정  동



•••• 목    차 ••••
《시정 홍보》

1.  자동차세 납부 안내 1

2.  한파대응 행동요령 안내 2

3.  내 집 앞,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홍보 안내 3

4.  생애최초·출산 및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안내 4



- 1 -

시정홍보 1  자동차세 납부 안내

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입니다. 납부기간 내 납부하실 수 있도록 주민들에 
많은 홍보 바랍니다.

※ 문의 : 기흥구 세무1과(☎ 031-6193-617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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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정홍보 2  한파대응 행동요령 안내

겨울철 한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한파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해드리오니, 
많은 주민들에 홍보 바랍니다. 특히 노약자, 어린이 등 한파에 취약할 수 있는 주민들에 
적극 안내 부탁드립니다.

※ 문의 : 용인시 노인복지과(☎ 031-6193-246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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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정홍보 3  내 집 앞,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홍보 안내

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27조 및 「용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」
제3조에 의거하여 건축물 주변의 보도, 이면도로 등에 대하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을 규정하고 
있는바, 겨울철 안전한 통행권 확보를 위하여 주민들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관련법령

 ○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

    - 건축물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(이하 “건축물관리자”라 

한다)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, 이면도로, 보행자 전용도로, 시설물의 지붕(대통령령으로 

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)에 대한 제설·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.

 ○ 용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3조

    -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·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, 시설물의 지붕에 

대한 제설·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.

□ 눈을 치워야 하는 책임 순위

  ○ (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) 소유자 → 점유자 또는 관리자

  ○ (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) 점유자 또는 관리자 → 소유자 

□ 눈을 치워야 하는 시기

  ○ (주간)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

  ○ (야간) 다음날 오전 11시까지, 1일 내린 눈이 10센티 이상이면 24시간 이내 

□ 눈을 치워야 하는 범위

  ○ (보도, 이면도로, 보행자전용도로)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

  ○ (시설물의 지붕) 최상층 지붕면의 구간

※ 문의 : 용인시 도로구조물과(☎ 031-6193-329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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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정홍보 3  생애최초·출산 및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안내

국민 주거안정의 실현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신생아 출산 
가정의 주택 취득세 감면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.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
많은 홍보 바랍니다.

□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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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출산·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안내

※ 문의 : 기흥구 세무2과(☎ 031-6193-6181)


